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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송 통 신  원 회

의결 제2008-24-075호

사 건 명  SK텔 콤(주)의 T-Ring서비스 련 이용자 이익 해행 에 

한 시정조치에 한 건

사건번호  200712조사046

피 심 인  SK텔 콤(주)

          서울특별시 구 을지로2가 11

          표이사 김신배

주     문

1. 피심인은 이용자 동의없이 T-Ring서비스에 가입시키거나, 자사 고객간 

할인요 제 가입고객에게 동 서비스 자동가입을 사  고지하지 않는 

행 를 즉시 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4단×18.5㎝ 는 5단×15㎝ 이상의 크기로 3개 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 원회와 

사 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과징 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액 : 60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리   체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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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 사실

가. 피심인 황

피심인은 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아 

이동 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7년 12월말 재 피심인의 이동 화 가입자 수는 21,968천명으로 체

시장의 50.5%를 유하고 있으며, 이동 화서비스 련 매출액은 10조 

7,060억원(2007년)으로 체시장의 55%를 유하고 있다.

< 이동 화 시장 황 >
(단  : 천명, 십억원)

구  분
피심인

( SK텔 콤) KT 리텔 LG텔 콤 합  계

가입자수
( 유율, %)

21, 968
( 50.5)

13,721
(31.5)

7,808
(18.0)

43,497
(100.0)

매 출 액
( 유율, %)

10, 7 06
( 55.0)

5,492
(28.2)

3,277
(16.8)

19,475
(100.0)

 ※ 출처 : 방송통신 원회

나. 피심인의 T-Ring 서비스 개요  가입 황

(1) T-Ring 서비스 개요

T-Ring은 약 1.7 의 멜로디(띵딩 띠딩띵, 솔미 라솔)로써 부가서비스로 

출시되기 이 부터 방송 등 매체에서 피심인의 표 랜드 T를 홍보

하기 한 Sound Identity로 리 이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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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ng 서비스는 동 서비스 가입자에게 화를 거는 발신자에게 통화

연결음(컬러링이나 일반 통화연결음)이 에 T-Ring을 들려주는 무료 

부가서비스(‘07.10. 4.부터 서비스 개시)이다.

   ※ 컬러링 : 피심인이 월 900원～3,500원의 요 을 받고 기존의 통화연결음 신에 

가입자가 신청한 음악이나 소리로 바꿔서 들려주는 부가서비스로서, KTF는 링튜유, 

LGT는 필링, KT는 링고 등의 명칭으로 유사서비스 제공

T-Ring 서비스는 부가서비스 신청방식에 의한 일반가입(일반 T-Ring 

서비스), 자사고객간할인요 제 가입에 따른 자동가입(자동 T-Ring 서

비스), 기존 T컬러링컨텐츠 이용자의 환 가입 방식으로 제공된다.

   ※ T컬러링컨텐츠 : T-Ring 서비스 시행  ‘07. 5.22～9.18. 기간동안 매된 상품으로 

T-Ring과 컬러링을 결합하여 기존 컬러링보다 100원 할인하여 매한 상품

< 피심인 이용약  [별표1] 5- 나 . 무료부 가 서 비 스  >

종별 내 용 비 고

T-Ring 서비스

T-Ring 서비스 가입자에

게 화하는 사람에게 통화

연결음 이 에 간단한 멜

로디를 들려주는 서비스

1. 멜로디는 통화연결음 이 에 제공

 - 컬러링, 컬러링 러스 등 통화연결음 음원제공

서비스 가입자는 해당음원 이 에 멜로디가 

제공됨

2. 기존 T컬러링컨텐츠 이용고객  ‘자사고객간 

할인 요 ’ 가입자는 자동 용됨(단, 가입자가 

신청시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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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 흐름 구성도

착 신 교 환 기

발 신 교 환 기

기 지 국

발 신 가 입 자 (A )

착 신 가 입 자 (B )

C R B T- IP

발 신 교 환 기 연 결

착 신 교 환 기 연 결

T- R ing  송 출 후 컬 러 링 송 출

착 신 자 연 결

T- R ing  &  컬 러 링

송 출 요 청

착 신 자 응 답

컬 러 링 중 지 요 청

기 지 국

 * CRBT(컬러링) : Color Ring Back Tone

 * CRBT-IP : T-Ring과 컬러링의 음원이 장되어 있는 DB

컬러링 가입자가 T-Ring 서비스 설정시 T-Ring이 먼  송출되고 

그 후에 컬러링이 송출되므로 T-Ring이 송출되는 시간(약 1.7 )만큼 

컬러링은 지연된다.

(3) 가입 황 

2008년 5월말 기  피심인의 T-Ring 서비스 가입자는 약 656만명으로 

피심인의 이동 화 가입자 22,601,349명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단  : 명)

구 분
신규 가입자수 총 가입자

(‘08. 5월말)‘07. 9. ‘07. 10. ‘07. 11. ‘07. 12. ‘08. 1. ‘08. 2. ‘08. 3. ‘08. 4. ‘08. 5.

일반T-Ring 가입 - 838,696 582,722 448,238 412,953 287,653 281,128 210,365 269,065 3,330,820

자동T-Ring 가입 - 409,060 738,209 363,017 230,333 161,699 192,200 150,756 109,975 2,355,249

T컬러링컨텐츠
이용자의 환 가입

875,374 - - - - - - - 875,374

합 계 875,374 1,247,756 1,320,931 811,255 643,286 449,352 473,328 361,121 379,040 6,561,443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 T컬러링컨텐츠 이용자의 환 가입 : 기존 T컬러링컨텐츠에서 T-Ring서비스로 

환 가입을 동의한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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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가서비스 가입 련 기통신사업법  이용약  규정

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동법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3] ‘ 지

행  유형  기 ’ Ⅳ-2-나  다는 이용계약체결과 련하여

기통신역무의 추가 인 이용에 하여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 를 지하고 있으며

법령이나 이용약 에 정한 차를 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 를 지하고 있다.

 ※ 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42조제1항( 지행 의유형 기 )제1항 <별표3>

     Ⅳ(이용자이익 해) 법 제36조의3제1항제4호  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히 해하는 

방식으로 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생략

     2. 이용계약체결과 련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

      가. 생략

      나. 기통신역무의 추가 인 이용에 하여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차를 거

치지 아니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

      다. 법령이나 이용약 에 정한 차를 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

한, 피심인의 이동 화서비스 이용약  제8조제1항(회사의 의무)에 

의하면 회사는 이동 화 이용계약 체결시 고객이 선택한 요 제, 

부가서비스 등 계약의 주요 내용  서비스 이용과 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용약  제8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동 화 이용계약 체결시 고객이 선택한 요 제, 부가서비스, 고객불만처

리기구  화번호, 요 감면 상, 이용정지  직권해지 기  등 계약의 주요 

내용  서비스 이용과 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

지 않은 경우 이에 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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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 사실

가. 조사기간  상

방송통신 원회(구, 통신 원회)는 ‘08. 1. 10 ~ 1. 23 동안 피심인이 

‘07. 10. 4 ~ 12. 15 기간동안 모집한 T-Ring 서비스 가입자를 상으로 

가입자의 동의여부  자사고객간 할인요 제 가입자의 T-Ring 

서비스 자동가입에 한 사  고지여부 등에 해 장조사를 실시

하 다.

< 장조사 실시내역 >

T-Ring 가입유형 가입자(명) 표본수(명) 조사내용 조사방법

①일반 
T-RIng 가입

리  

신규고객 823,703 345 가입시 동의여부 가입신청서 확인  
화조사

기존고객 466,824 348 〃 화조사

소계 1,290,527 693

화(고객센터) 564,027 303 〃 녹취록 확인

인터넷 115,007 62 〃 화조사

소계 1,969,561 1,058

②자동T-Ring
가입

자사고객간할인
요 제

1,255,562 100 T-Ring 자동가입에 
한 사 고지 여부

화조사

③T-Ring 
자동 환

T컬러링컨텐츠 1,304,047 1,304,047
T-Ring 자동 환시 

동의여부
Call-Back SMS 

발송내역

합 계 4,529,170 1,304,905

 ※ ①유형에 한 표본추출 방법(권세 「설문조사분석방법」, 자유아카데미 2004 참조)

    - 상자 100만명 이상에 한 신뢰수   표본오차 95%±3%인 표본수 1,058명을 

모집 인원수 비율별로 추출하여 표본수 선정

구 분 지 / 리 수(개) 가입자(명) 표본인원(명) 인원비율(%)

리 1,245 1,290.527 693 65.52

화(고객센터) 28 564,027 303 28.64

인터넷 115,007 62 5.84

합 계 1,273 1,969,561 1,058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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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 T-Ring 서비스 가입자 조사결과

리 을 통해 이동 화서비스에 신규가입한 사람  산상 이동 화 

신규가입일과 T-Ring 서비스 가입일이 동일한 가입자 345명에 해서 

가입신청서상 동의여부를 조사한 결과 181명(52.5%)이 신청서상 동

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신청서상 동의하지 않은 181명  82명에게 직  화로 조사한 결과, 

가입동의한 사람이 33명,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12명, 동의여부에 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람이 37명으로 조사되었다.

 ※ 본건 조사 상의 경우 이동 화가입신청시 T-Ring 서비스 가입을 해서는 가입신

청서 공란에 T-Ring 서비스에 가입할 의사가 있음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하며, ‘07.12월 이

후 발행양식부터 부가서비스 선택란에 T-Ring 서비스 항목이 추가됨

< 2007 .11월  가 입 신 청 서  양 식  >

< 2007 .12월  가 입 신 청 서  양 식  >

 ※ 피심인의 ‘07. 11월 A 리  단가표에는 신규 가입자는 T-Ring 미가입시 개통불가 

처리한다고 되어 있으며, ’07.12월 B 리  단가표에는 신규  보상(기기변경)가

입자가 T-Ring을 미가입하면 리  인센티 에서 5천원을 차감한다고 되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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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11월 ○○ 리  단가표 >

< 2007 . 12월 ○○ 리  단가표 >

리 을 통해 T-Ring 서비스에 가입한 이동 화 기존 가입자 348명에 

해서는 산상 가입일과 등록 담당자는 표기되어 있으나 동의여부를 확인

할 수 없어서

48명을 임의 추출하여 화 조사한 결과 가입동의한 사람이 16명,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8명(사후동의 2명), 동의여부에 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람이 24명으로 조사되었다.

 ※ 사후동의 : 피심인이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입시킨 후에 사후 모니터링 실시등

으로 고객에게 화를 걸어 가입되었음을 알려주고 동의를 구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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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 T-Ring에 가입한 경우는 이용자가 피심인의 114 고객센터로 

직  화하여 가입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련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모두 가입 동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화가입의 경우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센터에서 고객에게 화를 

걸어서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으나 CRM센터를 통한 가입실 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에서 제외

인터넷 가입의 경우 이용자가 피심인의 홈페이지에서 본인 ID와 PW를 

입력하고 가입한 경우로서 화조사로 가입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가입 동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화(고객센터)  인터넷을 통한 가입은 이용자가 극 으로 부가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이므로 모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자동 T-Ring 서비스 가입자(자사고객간 할인요 제 가입자) 조사결과

피심인은 이용약 [별표1]에서 자사고객간할인요 제(T끼리 T내는 요 ) 

이용자는 T-Ring 서비스에 자동가입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사고객간할인요 제 가입자  5개 리  100건을 추출하여 T-Ring 

서비스가 자동가입된다는 사실에 해 사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화

조사한 결과

35건은 고지를 받았다고 했으며 17건은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했으며 

48건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 다.

 ※ 본건 조사 상의 경우 이동 화가입신청서상 자사고객간할인요 제 가입시 T-Ring 서

비스에 자동가입된다는 사실에 하여 고지하지 않고 있었으며, 12월 발행 신청서 양식

부터 자동가입사실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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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07. 9.20. ‘07. 9.21. ‘07. 9.22. ‘07. 9.23. ‘07. 9.24. ‘07. 9.25. 합계

T-Ring 환 완료 236,894 232,851 218,033 110,481 61,339 15,776 875,374

T-Ring 

환반

컬러링만 

유지
75,424 79,271 82,203 47,465 26,737 7,410 311,100

컬러링도 

해지
25,155 28,402 28,048 16,867 9,074 2,617 107,546

소 계 100,579 107,673 110,251 64,332 35,811 10,027 418,646

합 계 337,473 340,524 328,284 174,813 97,150 25,803 1,278,244

< 2007 . 11월  가 입 신 청 서  양 식  >

< 2007 . 12월  가 입 신 청 서  양 식  >

라. T컬러링 컨텐츠에서 T-Ring으로 환된 가입자 조사결과

T컬러링 컨텐츠에서 T-Ring으로 자동 환된 건에 해서는 ‘07. 9. 

20 ~ 9. 25. 기간 동안 T컬러링 컨텐츠에서 T-Ring 서비스로 환처리하

거나 해지한 내역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총 1,304,047건  T-Ring서비스로의 환을 동의한 875,374건에 해서 

환 처리하 음을 확인하 다.

< T 컬 러 링 컨 텐 츠  환 내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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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성 단

피심인은 부가서비스인 T-Ring 서비스 가입과 련 요 제, 부가서비

스 제공조건 등 서비스 이용에 있어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고, 부가서비스의 추가 이용에 하여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

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T-Ring 서비스의 경우) 이동 화 가입자의 동의 없이 T-Ring

서비스에 무단 가입시키고

(자동 T-Ring 서비스의 경우) T-Ring서비스에 자동 가입된다는 사실

에 한 사 고지 없이 가입시킴으로써

이용자의 기통신서비스 선택권을 침해하여 이용자이익을 해하 다.

 ※ ( T 컬 러 링 컨 텐 츠  가 입 자 의  경 우 )  T-Ring 서비스 시행 에 기간(‘07. 9.20～9.25.)을 

정해서 T-Ring 서비스 환에 한 동의 의사를 확인한 후 T-Ring으로 자동 환 했기 

때문에 법성이 없는 것으로 단됨

피심인은 T-Ring 서비스가 무료 부가서비스이고 자사 가입자를 식별

할 수 있는 편익을 제공하여 이용자이익에 부합하므로 자동 T-Ring

서비스의 경우 자유롭게 해지를 허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으로 편익만 제공하는 일부 무료 

부가서비스(  : 발신번호표시서비스)의 경우와 달리

T-Ring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에 따라 자신이 피심인의 가입자로 식별

되기를 원하지 않거나 자신의 통화 연결음을 통해 피심인 고에 사용된 

음원이 송출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며



- 12 -

착신사업자 식별로 인한 편익을 제공받는 것도 T-Ring 서비스 가입의 

주체인 착신자가 아니라 발신자라는 에서 동 서비스가 이용자 이익에 

으로 부합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한, 일본 소 트뱅크의 경우 이용자 동의 없이 사업자 식별음을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회사의 경우는 자사 고객간 할인요 제 

출시에 따라 자사를 식별해 주기 한 방법으로써 통화연결음이 

약간 변형된 단순 식별음을 제공하고 있으나,

피심인의 T-Ring은 자사 고객간 할인요 제 출시와 상 없이 이미 

‘06. 8월에 표 랜드 T의 징 로 개발되어 TV, 라디오 등 매체를 통

한 고에 반복 으로 활용된 음원으로 소 트뱅크의 식별음과 동일

한 경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자사 고객간 할인요 제 가입자의 경우 T-Ring 서비스가 자동 

가입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러한 사실을 사  고지함으로써 이용자

가 서비스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피심인이 사  동의나 사  고지 없이 이용자를 T-Ring에 가입시킨 행

는 기통신역무의 추가 인 이용에 해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차를 거치지 아니하 을 뿐만 아니라 피심인이 이용약 에 정한 고지 

차를 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 로서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사에 반하여 컬러링의 송출을 

지연시키는 등 이용자이익을 히 해하는 방식으로 기통신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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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는 행 로서 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 3] 지행 의 유형  기  Ⅳ.2.나  다

에 반하는 행 로 단된다.

 ※ 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지행 )① 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는 이용자의 이익

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이하 “ 지

행 ”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기통신사업자 는 제3자로 하여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

는 아니 된다.

    1.～3. 생략

    4. 이용약 (제29조제1항에 따라 신고 는 인가된 이용약 에 한한다)과 다르게 기통신역

무를 제공하거나 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히 해하는 방식으로 기통신역무

를 제공하는 행

 ※ 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42조제1항( 지행 의유형 기 )제1항 <별표3>

     Ⅳ(이용자이익 해) 법 제36조의3제1항제4호  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히 해하는 

방식으로 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생략

    2. 이용계약체결과 련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

      가. 생략

      나. 기통신역무의 추가 인 이용에 하여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차를 거

치지 아니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

      다. 법령이나 이용약 에 정한 차를 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

 ※ 이용약  제8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동 화 이용계약 체결시 고객이 선택한 요 제, 부가서비스, 고객불만처

리기구  화번호, 요 감면 상, 이용정지  직권해지 기  등 계약의 주요 

내용  서비스 이용과 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

지 않은 경우 이에 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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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조치

가. 지행 의 지

피심인은 기통신사업법 제37조( 지행 에 한 조치)제1항제6호에 

의거, 이용자 동의 없이 T-Ring서비스에 가입시키거나, 자사 고객간 

할인요 제 가입고객에게 동서비스 자동가입을 사  고지하지 않는 

행 를 즉시 지토록 한다.

나.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기통신사업법 제37조( 지행 에 한 조치)제1항제7호에 

의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4단 

×18.5㎝ 이상 는 5단×15㎝로 이상의 크기로 3개 앙일간지에 평일

에 1회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 원회와 사 의를 거쳐야 한다.

5. 과징  부과

피심인의 기통신사업법 반행 에 하여 동법 제37조의2에 의거 

소정의 과징 을 부과한다.

가. 과징  상한액

기통신사업법 제37조의2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의해 지

행 와 련된 기통신역무의 직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100로 1,04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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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5 2006 2007 합계 평균 과징  상한액

매출액 100,706 105,006 107,061 312,773 104,258 1,042

( 액단  : 억원)

나. 기 액

T-Ring 서비스는 무료 부가 서비스로서 련 매출액이 없는 경우이므

로 동법 시행령 제46조 <별표5> 「 지행  반에 한 과징  

부과 세부기 」제4조(기 액 산정)제2항 <별표 2>에 의해 산정한 

기 액은 다음과 같다.

( 액단 : 억원)

용기 과징  기 액

 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기 액(제4조

제2항 련)

매우 한 반행 6 과 ～ 8 이하

한 반행 3  과 ～ 6 이하

성이 약한 반행 3  이하

필수  가 을 거친 후 과징  액(세부기  제7조제1항 <별표 3>)은 

다음과 같다

( 액단  : 억원)

구분 과징  기 액 필수  가  후 액 가 사유

매우 
한

반행
6 과～8 이하 7 .2 과 ～ 9.6 이하 o 기간 가  : 기 액  × 100분 의  10

※ 2개월 과 6개월 이내인 경우 100분의 10 가 , 
반기간 2007. 10. 8. ~ 2007. 12. 15.

o 횟수 가  : 기 액  × 100분 의  10
※ (과거법 반횟수-1)×10/100], 최근 3년간 동일한 

반행 로 2회 

한 
반행

3 과～6 이하 3 .6 과 ～ 7 .2 이하

성이 
약한 

반행
3 이하 3 .6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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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가 ․감경(세부기  제8조 <별표4>)의 경우는 반행 의 주도, 

고의․과실, 조사 조, 반행 의 지속  확 , 반행 로 인한 시장

유율 변화 여부 등 해당사항이 없다.

다. 과징  결정

피심인의 기통신사업법 반행 에 한 과징 액은 부가서비스 무단

가입행 가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침해하는 한 이익 해행 인 

, 동일한 유형의 반행 가 재발한 , 무료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행 인   과거 유료 부가서비스에 무단 가입시킨 경우 과징  부과 

수  등을 고려하여 동법 제37조의2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의거 6억원으로 결정한다.

6. 이의제기 방법  기간

피심인은  시정명령  과징  부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 법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 원회에게 행정심 을 청구할 수 있다.

7. 결  론

상기 피심인의 기통신사업법 반행 에 하여 동법 제37조  

제37조의2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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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원회는 와 같이 의결하 다.

2008. 8. 7.

방 송 통 신 원 회  원 장 최 시 (인)

부 원장 송 도 균 (인)

    원 이 경 자 (인)

    원 이 병 기 (인)

    원 형 태 근 (인)


